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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기혼 여성의 결혼 후 첫 취업 중단 발생 경향을 자녀 출산 및 가족친화제도

에 따른 영향에 주목하여 분석함으로써, 출산과 가족친화제도가 일․가족 양립에  미치는 영향

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한국노동패널에서 최근 5년 이내(2002〜2006) 결혼

한 20〜30대 취업 여성 194명을 추출하였으며, 가족친화제도 문항이 포함되기 시작한 제4차

(2001)부터 제 9차(2006)까지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생존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혼 취업 여성이 첫 경력 단절을 경험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29.60개월로, 

결혼 후 2년 반 이내에 절반 가까이 직장 생활을 그만두었다. 취업 여성의 결혼 후 취업 중단 

요인에는 자녀 출산이 가장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으며,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근로시간이 감

소할수록,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를 더 많이 이용할수록 취업상태를 지속하는 경향을 보였다. 

기혼 취업 여성의 취업 중단은 특히 첫 자녀 출산을 2〜3개월 앞둔 시기에 주로 나타났는데, 출

산휴가 및 육아휴직과 같은 가족친화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취업 중단이 발생할 가

능성은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기혼 여성, 취업 중단, 자녀 출산, 가족친화제도, 일․가족 양립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why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s 

decline in early times after their marriage. Data were derived from the 4th(2001) to 

9th(2006) Korea Labor & Income Panel Study. 194 Korean married women in twenties and 

thirties who had a job before marriage were analyzed. Survival analysis was used to 

explore the first labor force exit of married women longitudi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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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nearly half of them went away from labor 

market in the first 3 years after marriage. Second, child birth was the most significant 

factor in predicting women's labor force exit. Married women's employment discontinuity 

tend to be lowered after child birth, with working hour decreasing, and with the number 

of available family-friendly policies increasing. Married women's income encouraged 

them to hold on their career, though husband's income and household income were not 

significant. Third, married women tended to leave their job before giving birth. Women 

who remained in the labor market at child birth or until a year after birth were inclined 

to continue their job thereafter. Fourth, maternity leave and childcare leave diminished 

the probability of employment discontinuity. Many working wives could not use a 

maternity leave or childcare leave. This study shows married women usually underwent 

labor market exit in their newly married time. They cannot help facing conflict between 

the role of mother's and a worker's. Family-friendly policies could encourage working 

wives to rear child and continue work at the same time. The findings of this study could 

serve as fundamental material for further studies and would be a key to find effective 

solution for problematic issues on reconciling work and family.

Key words : women, employment, child birth, family-friendly policy, work and family

Ⅰ. 문제 제기

오늘날 여성의 안정적인 경제활동 참여 및 일․가족 양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OECD 2007). 1980년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출산율에 부적 영향

을 미치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한 국가에서 출산율도 더 높게 

나타난다(d'Addio & d'Ercole: 2005). 여성의 수준 향상에도 불구하고 M자형 취업 곡선이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일․가족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열악하게 되는 이유는 여성이 남성과 

비슷하게 노동시장에 진출하더라도 훨씬 더 빈번하게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다(금재호 2000). 첫 취업 중단 후 다시 노동시장에 복귀할 때에는 중간의 공백

으로 인하여 그간의 취업경력을 되살리지 못하게 되기 쉽고, 이후 잦은 노동시장 이탈과 

재진입을 경험하며 점점 더 주변화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여성이 첫 취업 중단을 경험하

게 되는 시기를 지연시키거나 덜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혼 취업 여성의 노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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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의 첫 이탈위험이 높은 시기는 자녀 출산을 전후한 시기이다. 출산과 관련하여 제도

적으로는 오래 전부터 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 등이 있지만 실제 직장생활에서 이를 제대

로 사용하고 또 이후 직장경력을 이어가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

서는 과연 우리에게 잘 알려진 패러다임들이 실제로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다시 말

하자면 결혼 당시 취업 상태에 있던 기혼 여성들이 어떠한 경향으로 비취업으로 이행하여 

왔는지, 특히 자녀 출산을 전후해 어떠한 영향을 받아 왔는지, 그리고 산전후 휴가나 육아휴

직과 같은 제도적 보장을 얼마나 활용하여 왔으며 이러한 차이는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유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는지를 한 번 실제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한다.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양상에 관한 국내의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횡단적 자

료를 사용하여 취업 상태 및 취업 중단에 관한 결정요인을 탐구하는 연구가 많았다(김지

경․조유현 2001; 문숙재 외 1996; 서지원․이기영 1997; 양승주 1995; 이현송 1996). 2002년 

이후로 취업 상태 이행에 관한 종단 연구방법 중 하나인 생존분석, 그 중에서도 콕스(Cox)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논하는 논문이 나타나기 시

작했다(김영옥 2002; 박수미 2002a; 은기수․박수미 2002). 취업 여성의 비취업으로의 이행

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된 변수로 자녀 출산이 언급되는데, 흥미롭게도 어느 연구

에서나 출산은 비취업으로의 이행을 낮추는 결과로 나타난다(김영옥 2002; 박수미 2002a). 

이들 연구에서는 이러한 예상 밖의 결과가 첫 자녀 출산까지 취업을 지속하다 둘째 자녀 

출산 이후 중단하게 되는 데에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이것은 첫째 자녀 

출산이 여성의 취업 중단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내포하는 것이다. 합계출

산율의 감소 및 빈번한 경력단절의 발생원인으로 육아 부담이 꼽히는 현실과 모순된다는 

점에서 선뜻 납득되기 어렵다. 이에 관해 보다 상세한 분석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기혼 여성의 비취업으로의 이행에 자녀 출산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한다면 그와 더불

어 여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족친화제도 역시 주요 변수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가족친화제도 관련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 중 대다수는 수요 및 

실태 조사의 성격을 지닌다(김안나 2007; 김혜원 외 2007; 윤소영 외 2008). 실제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의 효과를 검증하여 보여준 연구는 쉽게 찾을 수 없었다. 이는 그만큼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최근 들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기 때문일 수 있다. 

연구 초기인 만큼 선행 연구들에서 연구대상으로 주로 15세 이상의 기혼 여성 전체를 살펴

봄으로써, 20, 30대 젊은 기혼 여성뿐 아니라 이미 가족친화제도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지

나간 세대인 40, 50, 60대 여성까지 포괄하기 때문에 가족친화제도 자체 변수를 살펴보기가 

어려운 것이다. 현재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젊은 기혼 여성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특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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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정책적 효과를 살펴보기에는 미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여기

에서는 최근 5년 이내 결혼한 20〜30대 젊은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기혼 여성의 취업 지속 

경향에 관하여 특별히 가족친화제도의 이용 여부에 따른 차이를 주목하며 종단 분석해 보

고자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자녀 출산 및 가족친화제도가 일․가족 양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는 것이다. 기혼 취업 여성의 결혼 후 첫 취업 중단이 주로 일어나는 시기를 예측함으로써 

지속적인 취업을 원하는 기혼 여성의 일․가족 양립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지향하는 바이다.

Ⅱ. 관련 연구 고찰

1. 기혼 여성의 취업 중단에 관한 이론적 기초

인간의 합리적인 선택을 강조하는 경제학에서 보면 취업 중단 시기는 자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결정된다(Becker 1965). 효율적인 가구의 구성원은 생산성을 극대화하

기 위해 직장 혹은 가정으로 자신이 비교우위를 갖는 영역에 전문화되며, 그리하여 여성은 

가정 내 생산활동 관련 자본에 더 투자하게 된다(Becker 1981; Mincer & Polachek 1973).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결정은 시장임금과 의중임금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Ben-Porath 1973), 자녀가 어릴수록, 그리고 자녀수가 많을수록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은 

상승하게 되고 의중임금이 시장임금을 상회하는 수준이면 기혼 여성은 취업을 중단하게 될 

것이다.

사회학 및 여성학에서는 성별에 따라 적합한 영역을 미리 구분 짓고 여성을 경제적으로 

예속시키려는 젠더 효과에 주목한다.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취업 상황에 참여할지라도 

여성에게서 취업 중단이 보다 빈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Tilly & Scott(1987)는 산업화 이후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것이 그들의 사회적 지위를 개선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한다. 가계의 필

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취업을 하는 여성들이 증가하지만, 가사 및 양육 부담 역시 여성이 

그대로 안고 가면서 이중노동의 부담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오늘날에도 직장 생활은 남성 중심적인 원리로 운영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근무여건

이 좋은 전문직 여성이라 하더라도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박기남 2007), 노동시장에서 고학력 및 숙련 전문직 진출 여성이 드문 현실로 인해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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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직업 구조에서도 남성보다 여성의 임시직 비중이 높아지는 점에 주목한다(전기택 2006).

경제학적 접근과 여성학적 접근 모두 기혼 여성의 취업을 설명하는 유용한 틀이 된다. 

사실 이 두 가지 접근은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최근으로 올수록 경제학적 접근에

서도 여성의 특수성을 고려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으며(Powell 1999), 경제학적 접근과 여

성학적 접근을 동시에 고려한 연구(Chang 2006; Moe 2003)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 기혼 여성의 취업 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기혼 여성의 취업 중단 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교육수준을 들 수 

있다. 흥미롭게도 서구에서는 인종에 관계없이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취업이 지속되는 것

으로 나타나는 반면(Lehrer 1992), 아시아에서는 오히려 교육수준이 취업상태를 더 일찍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거나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기도 한다(김영옥 2002; 박수미 

2002b). 이는 아시아권에서는 여성의 취업을 남성 소득이 충분치 못할 때 택하는 부수적인 

것으로 또는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여기는 경향이 짙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기혼여성의 취업 중단은 주요 생애사건이나 혼인시기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다. 

Sorenson(1983)의 연구에서 보면 기혼 여성의 취업 상태는 혼인 연령에 따라서 유의한 차이

가 있으며, 늦게 결혼한 여성일수록 결혼 및 출산 이후에도 취업을 지속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 연령이 높을수록 그만큼 여성이 직장 및 사회생활에 전념한 시간이 

길었기에 취업 중단을 선택할 가능성이 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혼 여성의 근로소득이 높아질수록 여성의 취업 중단 의사는 낮아지며, 취업을 

지속하는 경향을 보인다(Chang 2006; Desai & Waite 1991). 근로소득이 높은 기혼 여성은 

주변 가족들로부터 취업 상태를 지지받기도 쉽다(Lau et al. 2006). 배우자 소득은 오히려 

기혼 여성의 취업 중단을 높이는 것으로 보인다(김지경․조유현 2001). Macunovich(1996)

의 연구에서는 배우자 소득이 본인 소득과의 비교, 즉 상대적인 것으로, 남편의 소득이 자

신의 소득보다 낮게 체감될수록 기혼 여성 자신이 경제활동에 더 참여한다고 하였다. 이들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가정 내에서 남편과 부인이 동일하게 노동시장에 참여한다 하더라

도 어느 쪽에 더 비교 우위를 갖느냐에 따라 취업에 전념하는 대상이 결정된다는 경제학적 

이론을 뒷받침한다. 가구소득은 부동산 등의 자산으로 구성된 사회계층을 시사하는 변수이

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본인 소득 및 배우자 근로소득과 별도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행연구들에서 가구소득의 영향력은 별로 유의하게 보이지 않는데, Lau et al.(2006)은 가

구소득이 감소할수록 여성의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것이고 그에 따라 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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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여성이 일을 그만두기 힘들게 된다고 보았다.

무엇보다도 기혼 여성의 취업 상태 유지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녀이

다. 보통 미취학 연령대의 자녀가 있는지 여부를 가지고 기혼 여성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

을 연구하는데, 미취학 자녀가 있을 때 전일제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 주부로 취업 상태를 

변화시킬 확률이 높다는 결과는 아시아(Brinton et al. 1995)뿐 아니라 서구의 여러 나라

(Drobnic et al. 1999; Vlasblom & Schippers 2006)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미국 

내 여러 민족을 비교한 연구에 따르면 아시아계 여성들이 다른 민족에 비해 어린 자녀로 

인한 취업 중단을 더 자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Dale et al. 2006). 국내에서도 자녀 

출산은 기혼 여성의 취업 상태를 결정짓는 가장 강력한 변수로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자녀 

출산이 기혼 여성의 취업 중단에 미치는 효과는 앞서 기술한 것처럼 다소 의문스러운 부분

이 존재한다. 취업 여성의 비취업으로의 이행에 자녀 출산은 항상 음(-)의 방향으로 나타

나기 때문이다(김영옥 2002; 박수미 2002a). 즉, 이를 해석하면 자녀를 출산할수록 취업 상

태를 지속할 확률이 높고, 출산하지 않을수록 취업을 중단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기혼 여성의 취업 직종 또한 취업 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무직, 

판매․서비스직, 생산․운수․노무직 여성들이 전문직이나 준전문직, 농림직 여성들보다 

취업 중단 경향이 있다(은기수․박수미 2002). 이재경 외(2006)는 질적 인터뷰를 통하여 기

혼 여성의 직종에 따라 취업 중단 경향이 상이하게 나타나며, 자녀 양육을 대체할 자원이 

부족하고 고용불안정이 높은 서비스 및 생산직 종사 여성에게서 취업 중단이 더욱 빈번하

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근무시간 역시 중요하다. 고학력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것은 가사와 육아

를 부담해야 하는 여성들이 강도 높은 근무시간으로 인해 일·가정 양립을 추구할 수 없는 

구조적 장애를 경험하기 때문이다(조혜선 2002). 그래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꾀하는 

방안으로 단시간 근로모델이 개발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보다 전일제 비중이 

높고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근로시간의 강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기혼 취업 여성은 근로

시간이 증가할수록 취업 중단을 더 일찍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러한 일·가정 양립 부담을 완화시켜줄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최근 들어 여성의 취업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가족친화제도의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Van 

der Lippe & Van Dijk 2002). 외국의 사례를 보면 유급출산휴가, 육아휴직, 보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 취업 상태 유지 효과가 있는 것(Jaumotte 2003)으로 보인다. 물론 자녀 출산이 

기혼 여성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만, 사회정책에 따라 그 영향 정도를 다르게 받을 

수 있다(Vlasblom & Schippers 2006)는 것이다. 자녀 출산 및 영유아기 시기에도 일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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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기혼 여성의 경우 지속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데, 출산 가 

및 육아휴직이 강력하게 지원될 때 이러한 효과는 더욱 상승한다(Klerman & Leibowitz 

1999). 국내에서는 아직 효과 검증 대신 요구도 조사(김혜원 외 2006; 윤소영 외 2008)가 

주를 이룬다. 김안나(2007)는 가족친화제도의 실시 주체인 기업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면

서 탄력근무제도, 출산 및 육아휴직제도, 가족 돌봄 지원제도, 근로자 지원제도가 일․가

족 갈등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한 바 있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의 관심은 기혼 취업 여성이 결혼 후 최초로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하는 시점이 

언제인가, 여기에 출산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가족친화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이 

시기 취업 중단을 연기하는 데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가를 검증해보는 것이다. 결혼 후 시간

의 흐름에 따른 기혼 여성의 취업 상태 변화 추이를 추정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혼인 시기와 

기혼 여성의 취업/퇴직 시기가 주요 변수로 작용한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생존 분석을 사

용하여 혼인 시기로부터 퇴직 시점까지 월별로 변화 추이를 추적하고자 한다. 자료로는 

1998년부터 매해 도시지역 약 5,000가구를 추적 조사한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도시가

구 패널인 한국노동패널(KLIPS)을 활용하였다. 이 연구대상의 표본추출과정은 다음 <그

림 1>과 같다.

1단계: 20〜30대 기혼여성 1,240명(klips09p)

↓

2단계: 혼인시기 파악가능대상 547명(klips01p-klips09p)

2001년 이전 : 156명

2002년 이후 : 391명

* 혼인시기 미파악자는 미응답/혼인월 불분명

↓

3단계: 2단계 대상 중, 최근 5년 이내 혼인여성 391명(klips05p-klips09p)

↓

4단계: 혼인 당시 취업 여성 194명(klips09w)

<그림 1> 연구대상자 표본추출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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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대상은 제9차(2006년) 당시 20〜30대인 기혼 여성 중 최근 5년(2002〜2006년) 

이내 혼인하였으며 결혼 당시 취업 상태에 있었던 194명이다. 이들은 혼인 이전부터 패널 

데이터의 조사대상자였거나 패널 데이터의 조사대상자와 결혼하여 패널 조사대상이 되었

기 때문에, 혼인 전후의 취업 상태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노동패널에서 일자리별로 구성되어 있는 취업력 정보를 개인별로 다시 정리(sorting)한

다고 할 때, 취업 중단이 발생한 시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취업 지속 상태를 구분하기 위

한 최대한의 이직기간 설정이 필요하다. 실업 후 재취업까지 통상 걸리는 시간에 대한 정보

는 찾기가 어려운데, 경제학 분야 학회지에 실업급여 및 실업자와 관련한 자료가 있기에 

이를 활용하여 기간을 설정하였다. 실업급여 수급권자에 관한 강철희 외(1999)의 연구에 

따르면 재취업자의 실업기간은 평균 134.28일로, 재취업 가능성은 실업 후 80일까지 급격

하게 증가하다 그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김대일(2000)의 연구에

서는 항시 취업자의 연중 평균 실업기간이 4.2개월로 추정되고 있다. 오늘날 실업 후 재취

업까지 구직 급여를 제공하는 기간은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이며, 기혼 여성이 취업 중

단을 주로 경험하는 시기인 출산을 전후하여 지속적으로 취업 상태에 있는 여성에게 법적

으로 보장되는 산전후 휴가 기간은 90일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출산을 전후하여 90일의 시

기는 최소한의 완충 역할을 하는 시기로 작용하고 있으며, 여기에 1개월을 더하여 앞의 연

구들에서 나타나듯이 퇴직 후 4개월 이후에도 취업하지 않은 경우를 취업 상태로부터의 이

탈과 취업 중단이 일어난 것으로 보았다.

2.  분석 방법

생존분석(survival analysis)은 그간 전통적 통계분석 방법으로는 다루기 어려웠던 센서

링(censoring)과 시간 의존적 변수들(time-dependent covariates)을 다루기 용이하다는 장

점이 있어 최근 사회과학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Allison 2005). 초기 시점에

서부터 연구자가 관찰하고자 하는 사건(event)이 일어나기까지 추적하며, 마지막으로 관찰

할 때에도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측 절단(right-censored)으로 처리한다. 패널데이터

에서 생존분석을 적용할 경우 최종 관찰 시점은 관찰하고자 한 사건이 일어난 시기가 되며, 

우측 절단 사례의 경우 최종 관찰시기는 가장 마지막으로 관찰한 시점과 같다.

  앞서 기혼 여성의 비취업 상태 이행에 관한 연구에서 자녀 출산이 음(-)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러한 생존분석의 특성에 기인할 수 있다. 관찰하고자 

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시점까지 추적을 계속하는 생존분석에서는, 관심 사건이 발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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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이 최종 관찰시점이 된다. 따라서 최종 관찰시점을 기준으로 자녀 출산 변수를 구성하

고 콕스 회귀분석을 사용할 때 기혼 취업 여성이 출산을 앞두고 취업 상태를 먼저 변화시키

게 되면 비출산 그룹으로 속하여 출산 그룹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의 취업률이 더 높게 나타

날 수 있다. 즉, 독립변수는 자녀 임신이 아닌 자녀 출산이기 때문에 이미 추적이 종료되고 

난 후의 시점이 되고, 자녀를 아직 출산하지 않은 그룹에서 생존율이 더 낮아지게 되는 결

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카플란-마이어 추정량(Kaplan-Meier estimator)을 함께 살펴보면 

그와 같은 가능성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카플란-마이어 추정량은 현 자녀를 

낳아 기르고 있는 기혼 여성의 출산을 전후한 첫 취업 상태 변화시점을 그래프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콕스 회귀분석의 회귀계수만으로 파악하기에는 불충분한 정보를 확인하기 

용이하다.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일정한 간격의 시간을 두고 t1＜ t2＜…＜ tk 순으로 k 번 관찰한다

고 하였을 때, 이전 관찰시점 tj -1 이후 관찰시점 tj 에서 일어난 사건 수를 dj, 관찰하는 

tj 시점 당시 아직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 수를 nj 라고 하면 카플란-마이어 추정량

은 다음과 같다(Kaplan & Meier 1958).

  
 





 

한편 X를 어떤 사건이 발생한 시간이라 할 때, Z(t) = [Z1(t),…, Zp(t)]t는 X의 생존 

분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점 t 에서의 위험요인(risk factors) 또는 공변량(covariates)

의 집합이다. 그런데  Zk(t)가 시간 의존적 변수(time-dependent covariates)일 수 있다면, 

이것의 값은 시간에 따라 변할 수도 있고 0 시점에서부터 고정된 값을 계속 가질 수도 있다. 

시간 의존적 변수일 때 t시점 바로 전의 값을 알면 이 시간 의존적 변수들의 값을 알 수 있다

고 가정하면, 콕스 회귀분석 모델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Klein & Moeschberger 

2003).

∣     ‧ ‧ ‧   

Cox(1972)가 제안한 데에서 이름 붙여진 이 모델은 반모수적 모델(semiparametric 

model)로, h(t)의 형태를 가정하지 않는 동시에 위험(hazard)을 예측하는 요소들의 영향력

을 추정하기 위하여 모수적 형태를 띠고 있다. 사건이 발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모수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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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하기에 용이하여 여러 분야에서 널리 쓰이고 있다.

한편, 대규모 종단 패널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통계적으로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가 

결측치(missing value)를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것이다. 최근으로 올수록 무응답으로 응답

한 자료를 근사치에 가깝게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나타나는데, 이 

중에서도 가장 실제에 가깝게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무응답 대체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고 있다(Allison 2002). 이 연구에서도 결측치가 존재하였던 근로시간, 본인 소득, 가

구소득 변수의 경우 무응답 대체법을 사용하여 이를 추정하였다.

Ⅲ.  결과 해석 및 논의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최근 5년(2002〜2006) 사이에 결혼한 20〜30대 취업 여성 194명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현재 연령은 평균 30.65세(표준편차 2.70), 교육 수준은 대졸이 75명

(38.66%)으로 가장 많고 전문대졸 64명(32.99%), 고졸 43명(22.16%), 대학원 이상이 12명

(6.19%) 순이었다. 혼인 당시 연령은 평균 28.29세(표준편차 2.62)로, 20대 후반(26세〜29

세)에 결혼한 비율이 64.43%(125명)로 높았다. 혼인 기간은 1년 이내가 15명(7.73%), 1년 

이상에서 2년 이내가 44명(22.68%), 2년 이상에서 3년 이내가 40명(20.62%), 3년 이상에서 

4년 이내가 45명(23.20%), 4년 이상에서 5년 이내가 50명(25.77%)로 고루 분포하였다. 혼

인 기간이 1년 이내인 2006년 혼인 사례가 유독 적게 나타난 것은 통상 봄-여름에 이루어지

는 패널 데이터의 조사시점상 하반기 결혼 예정인 사례가 아직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장 최근의 데이터인 2006년을 기준으로 볼 때 유배우 기혼 여성의 평균 자녀 수는 0.71명

(표준편차 0.63)으로, 사례별로 살펴볼 때 1명(101명, 52.06%), 0명(75명, 38.66%), 2명(18

명, 9.28%) 순이었다. 유자녀 가정의 첫 자녀 연령은 평균 2.60세(표준편차 1.08)였다.

첫 취업 중단이 일어날 때까지 추적하였을 때, 최종 관찰시점 당시 기혼 여성의 월평균 

본인 근로소득은 평균 149.38만원(표준편차 61.96)이었으며, 월평균 배우자 근로소득은 평

균 204.01만원(표준편차 104.16), 연평균 가구 비근로소득은 평균 233.97만원(표준편차 

696.35)이었다. 기혼 여성의 최종 관찰시점 당시 근무 직종은 사무직이 85건(43.81%)으로 

가장 많았으며 관리직 및 전문직이 50건(25.77%), 기술공 및 준전문직이 33건(17.01%), 

서비스․판매 및 생산직이 26건(13.40%)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종 관찰시점 당시 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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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전국 평균과의 비교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1)

변 수 빈 도(%) 평 균(std.) 변 수 빈 도(%) 평 균(std.)

현재 연령(p)

30.65(2.70)

근무 직종(t)

20 대  76(39.18) 관리자 및 전문가  50(25.77)

30 대 118(60.82) 기술공 및 준전문가  33(17.01)

계 194(100.0) 사무직 종사자  85(43.81)

서비스 및 판매, 생산직  26(13.40)

교육수준(P) 계 194(100.0)

1: 고등학교 졸  43(22.16) 주당 근로시간(t)

n=180

45.07(10.10)

2: 전문대 졸 64(32.99)

3: 대학교 졸 75(38.66) 1〜7 시간    3(1.67)

4: 대학원 이상   12(6.19) 18〜35 시간   13(7.22)

계 194(100.0) 36〜44 시간  85(47.22)

45〜53 시간  49(27.22)

혼인 당시 연령

28.29(2.62)

54 시간 이상  30(16.67)

25세 이하  21(10.82) 계 180(100.0)

26〜29세 125(64.43) 기족친화제도(t-1)

30세 이상  48(24.75) - 출산휴가

계 194(100.0) 이용 가능  77(39.69)

   이용 불가능 117(60.31)

혼인 기간(p) 계 194(100.0)

1년 이내   15(7.73) - 육아휴직

1〜2년 이내  44(22.68) 이용 가능  48(24.74)

2〜3년 이내  40(20.62) 이용 불가능 146(75.26)

3〜4년 이내  45(23.20) 계 194(100.0)

4〜5년 이내  50(25.77) - 보육비 지원

계 194(100.0) 이용 가능   19(9.79)

 이용 불가능 175(90.21)

현재 자녀 수(p)

0.71(0.63)

계 194(100.0)

없음  75(38.66) 본인 월 근로소득(t)
n=177

149.38(61.96)
1명 101(52.06)

2명   18(9.28) 배우자 월 근로소득(t)
n=158

204.01(104.16)
계 194(100.0)

현 첫 자녀연령(p)
n=119

2.60(1.08)
가구 연평균 비근로소득(t-1)

n=184
233.97(696.35)

1) p= 2006년 패널조사시점.

   t =결혼 후 최초 취업중단이 발생한 최종 관찰시점. 우측절단사례의 경우 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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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은 평균 45.07시간(표준편차 10.10)으로, 36〜44시간이 85명(47.22%)으로 가장 많

았고, 45〜53시간이 49명(27.22%), 54시간 이상이 30명(16.67%)으로 나타나 주당 36시간 

이상의 전일제 비율이 매우 높았다. 최종 관찰시점 바로 전 해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보육

비 지원을 본인이 이용할 수 있었는지에 관한 가족친화제도의 경우 출산휴가는 77명

(36.69%), 육아휴직은 48명(24.74%), 보육비 지원은 19명(9.79%)만이 이용 가능하다고 응

답하여, 전반적으로 가족친화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고 그조차도 매우 한시적

인 지원에 그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2.  기혼 여성의 첫 취업 중단 발생 경향

<그림 2>는 결혼 후 기혼 취업 여성의 취업 중단에 관한 카플란-마이어 추정량 그래프

이다. 결혼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취업 상태에 있는 전체 집단의 생존율을 1(100%)로 보았

을 때 취업 중단이 일어남에 따라 탈락하게 되고 생존율이 감소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 준다. 

분석 결과 최근 5년 내 결혼한 20〜30대 기혼 취업 여성은 결혼 후 평균 29.60개월(표준편차 

1.34)이 경과한 때에 취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4명 중 현재까지 114명(58.76%)

이 취업 상태를 지속하여, 결혼 이후에도 취업을 지속하는 경향이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

났다. 그래프를 통해 보면 취업 중단이 결혼 1년 이내에 다수 발생하며, 결혼 후 약 2년

<그림 2> 기혼 여성의 결혼 후 첫 취업 중단에 관한 카플란-마이어 추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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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지난 후에는 취업 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3.  기혼 여성의 첫 취업 중단 요인

개인요인(교육 수준, 혼인 연령, 본인 근로소득), 가족요인(배우자 근로소득, 가구 비근

로 소득, 첫 자녀 출산), 직장요인(직종, 주당 근로시간, 직장 내 이용 가능한 가족친화제

도)이 기혼 여성의 첫 취업중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콕스 회귀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분석 결과 ,기혼 여성의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취업 상태를 중단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

는 것으로 나타나(p<.05), 취업 상태를 지속시키는 강력한 유인책이 된다는 선행연구들

(Chang 2006; Lau et al. 2006)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또한 직종 중에서 서비스 및 생산직이 

사무직보다 더 많이 경력 단절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p<.05), 근로시간이 증가할

<표 2> 기혼 여성의 첫 취업 중단 요인에 관한 콕스 회귀분석 (n=194)

변 수 계 수 (표준오차) 유의수준

개인

요인

교육 수준  0.2096 (0.1498) 0.1619

혼인 연령 -0.0648 (0.0474) 0.1712

본인 근로소득 (t) -0.7639 (0.3570)
*

0.0347

가족

관련

요인

배우자 근로소득 (t)  0.0662 (0.3048) 0.8282

가구 비근로소득 (t-1) -0.0645 (0.0481) 0.1811

첫 자녀 출산 (t)   -1.9747 (0.3929)
***

<.0001

직장

관련

요인

직 종(t)

1 : 전문직 -0.1371 (0.3394) 0.6863

2 : 준전문직  0.1778 (0.3444) 0.6058

3 : 사무직 준거집단 -

4 : 서비스 및 생산직  0.8423 (0.3336)
*
 0.0116

근로 시간 (t)  0.0275 (0.0275)
*

0.0228

가족친화제도 (t-1) -0.3558 (0.1575)* 0.0239

-2 Log L 782.291

Likelihood Ratio    84.884
***

주) t = 최종 관찰시점,  t-1 = 최종 관찰시점 바로 전 해

    *** p <. 001,   ** p < .01,   * p <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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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p < .05), 이용할 수 있었던 가족친화제도가 적을수록(p < .05) 더 많이 경력 단절을 경

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자녀 출산은 예상대로 기혼 여성의 취업 중단에 가장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p <

.001). 계수는 선행연구들(김영옥 2002; 박수미 2002a)에서와 같이 음의 방향으로 나타났

다. 선행연구에서는 이에 대해 기혼 여성이 첫 자녀 출산까지는 취업 상태를 유지하지만 

둘째 이후에 그만두는 경향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연구대상 집단의 평균 

자녀수가 0.71명에 불과한 이 표본에서도 콕스 회귀분석이 같은 결과를 내고 있음은 자녀가 

미치는 영향을 좀더 상세히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에 따라 카플란 마이어 그래프를 

활용하여 현 자녀 유무에 따른 집단간 결혼 후 첫 취업 중단 경향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4.  첫 자녀에 따른 기혼 여성의 취업 중단 발생 경향

최종 관찰시점 당시 유자녀 집단과 무자녀 집단의 취업 중단 발생 경향은 <그림 3>과 같다. 

무자녀 집단의 생존율이 0.2863(표준편차 0.0568)임에 비해 유자녀 집단의 경우 0.8427(표

준편차 0.0589)을 기록하여 유자녀 집단에서 훨씬 더 오랫동안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으

<그림 3> 최종 관찰 시점 당시 첫 자녀 유무에 따른 

기혼 여성의 결혼 후 첫 취업 중단에 관한 카플란-마이어 추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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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최종 관찰시점 당시 자녀 유무별 취업 중단 차이 검증 (n=194)

취업 중단(%) 취업 지속(%) 계(%)
Log-Rank

χ2
Wilcoxon

χ2
-2Log(LR)

χ2

무자녀 72 (55.38) 58 (44.62) 130 (100.0)
42.67*** 36.55*** 65.28***

유자녀  8 (12.50) 56 (87.50)  64 (100.0)

*** p < .001,   ** p < .01,   * p < .05

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Log-Rank χ2 = 42.67, 

Wilcoxon χ2 = 36.55, -2Log(LR) χ2 = 65.28, p<.001).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

면, 최종 관찰시점 당시 유자녀 기혼 여성은 64명(32.99%)이지만(표 3), 2006년 현재 유자

녀 기혼 여성은 119명(61.34%)으로(<표 1>), 최종 관찰시점 당시 자녀가 없었던 130명 중 

55명(42.31%)이 첫 취업 중단 이후 자녀를 출산하였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현 유자녀 여성

의 자녀 출산을 전후한 시기의 취업 중단 경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 유자녀 기혼 여성의 

첫 자녀 출산에서 최종 관찰시점까지의 평균 소요기간은 7.48개월(표준편차 16.48)로, 최소 

-23개월부터 최대 47개월까지 분포하였다. SAS 8.1에서는 생존분석시 기준시점 이전에 

관찰 사건이 발생한 경우는 자동 제외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에 따라 현 유자녀 기혼 여

성 119명 중 첫 자녀 임신 전 취업 중단을 경험한 12명(10.08%)의 사례는 제외되었다. 그러

나 첫 자녀 임신 전 일어난 사례는 출산으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을 앞서 취업 중단이 일어

났으므로 자녀 이외 다른 요인으로 인한 취업 중단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를 제외하고 

보아도 분석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출산 10개월 전을 임신 시점으로 보고 임신 시점을 기준으로 카플란-마이어 추정량 그

래프를 그리면 다음 <그림 4>와 같다. 

분석 결과 기혼 취업 여성은 평균 첫 자녀 임신으로부터 13.25개월 후 취업 중단을 경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준편차 0.64). 전체 107명 중 취업 중단을 경험한 여성은 51명

(47.66%)으로, 유자녀 기혼 여성의 취업 중단 비율이 기혼 취업 여성 전체의 취업 중단 

비율(41.24%)보다 다소 높았다. 유자녀 기혼 여성의 취업 중단이 주로 발생하는 시기는 

첫 자녀 임신 시기였다(<그림 4>). 임신 후 8개월까지 첫 자녀 출생 시점(10개월)이 다가올

수록, 특히 출산 2〜3개월 전인 시기에 급격하게 취업 중단 위험률이 증가하였다. 첫 자녀

가 출생하기 전에 기혼 취업 여성 중 약 반 정도가 취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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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현 유자녀 기혼 여성의 첫 자녀 임신 후 취업 중단에 관한 

카플란-마이어 추정량

한 첫 자녀 임신으로부터 최대 생후 47개월까지 관찰하였으나 첫 자녀 생후 9개월인 시기에 

마지막 취업 중단 사례가 발견된 이후로는 취업을 지속한 우측 절단 사례만 관찰되었다. 

이는 출산 및 미취학 자녀 양육기에도 일을 계속하는 경우 이후의 직장 유지 가능성이 상당

히 높다는 선행연구(Klerman & Leibowitz 1999)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현재 기혼 취업 여성의 취업 중단은 자녀 출산을 앞둔 시기에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출산 그룹에서 취업 중단으로의 이행이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오늘

날 이처럼 기혼 취업 여성의 자녀 출산이 곧 직장으로부터의 경력 단절을 의미하고 있다면, 

자녀 출산은 직장생활을 계속하고자 하는 기혼 여성에게 꺼려지는 선택이 될 것이다. 비단 

현재 결혼하여 자녀를 출산 혹은 출산할 예정인 여성뿐 아니라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다.

5. 가족친화제도 이용 가능성에 따른 첫 취업 중단 발생 경향 

한국노동패널 데이터에서 제4차(2001년)부터 추가되기 시작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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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비 지원 등의 가족친화제도 이용 가능 여부는 일자리 자료가 아닌 개인력 자료 안에 

사내 복지 제도 문항으로 들어가 있다. 이에 따라 같은 해 일자리를 그만두었다고 하더라도 

패널 조사에 응답하는 시점이 퇴직 시점 이후인 경우 개인상태가 비취업자로 처리되어 해

당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최종 관찰시점 바로 

전 해를 기준으로 가족친화제도 이용 가능 여부 변수를 구성하는 것인데, 분석 결과 통상 

기혼 취업 여성이 동일 직장에서 5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렇게 변수를 구성하여 

분석하더라도 해석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연구에서 사용한 가족친

화제도 변수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조사된 자료를 근거로 구성하였다.2) 노동패널에서 

매해 조사되고 있는 사내 복지 제도 중 가족친화제도와 관련한 본인의 이용가능여부는 출

산휴가, 육아휴직, 보육비 지원의 여부에 의해 조사되고 있는데, 보육비 지원의 경우 이용 

가능하였던 사례가 전체의 9.79%로 매우 적어 통계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여기에서는 보육비 지원을 제외하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위주로 하여 분석하였다.

1) 출산휴가 이용 가능 여부에 따른 기혼 여성의 취업 중단 발생 경향

출산휴가 이용여부에 따른 취업 중단 경향을 그려보면 <그림 5>와 같다. 전 기간에 걸쳐 

출산휴가 이용 불가 집단에서의 취업 중단 위험률이 이용 가능 집단의 위험률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출산휴가 이용 가능 집단에서는 결혼 후 24개월부터 생존율이 0.7249 

(표준편차 0.0547)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데 반해 이용 불가 집단에서는 취업 중단이 계속 

2)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족친화제도 관련 법안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가족친화제도의 경우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2001년 이전까지는 출산 휴가 기간 60일(산후 30일 이상), 육아 휴직은 무급이었기 

때문에 자녀 출산시 취업 중단의 빈도가 높고 이들 제도의 이용률은 저조하였다. 2001년 OECD 수

준에 맞추어 산전후 휴가 기간이 60 에서 90일로 확대되었고, 육아휴직의 유급화(당시 월 10만원)

가 이루어졌다. 2005년 합계출산율이 1.08명으로 최저를 기록한 이후 2006년부터 이 부분에 대한 

비약적인 발전이 이루어졌다. 2006년 이후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 이외에도 육아휴직․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장려금,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임신․출산후 계속 

고용지원금, 엄마 채용 장려금 등이 도입되어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였다.  2009

년 현재 산전후휴가는 90일(산후 45일 이상)로 최대 90일의 소득 보전이 가능하고, 임신 16주 이후 

유산․사산한 경우 유사산 휴가, 자녀 출산시 3일간 무급 배우자출산휴가제를 사용할 수 있다. 만 

3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최대 1년 간 월 50만원의 급여를 받는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또는 근

로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조정할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사용할 수 있

다. 정부는 또한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장려금, 대체인력채용장려금, 임신․출산후 계

속 고용지원금, 엄마 채용 장려금을 통해 어린 자녀를 둔 기혼 취업 여성의 근로시간 유연화 및 사

업장의 기혼 취업 여성 지속 고용 촉진을 꾀하고 있다. 현재 노동부는 “행복한 균형”이란 캠페인 

아래 이러한 기혼 취업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돕는 제도 활용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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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출산휴가 이용 가능 여부에 따른 기혼 여성의 첫

       취업 중단에 관한 카플란-마이어 추정량

발생하여 결혼 후 23개월일 때 0.5000(표준편차 0.0497)이던 생존율이 결혼 후 56개월에 이

르면 0.3491(표준편차 0.0646)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볼 때, 기혼 취업 여성에게 출산 직후 

자녀 양육을 할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시장임금이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대

체하는 데 높은 경제적, 정서적 비용이 들기 때문에 취업 중단을 경험하기 더 쉽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살펴본 결과(<표 4>), 출산휴가 이용 가능 

여부에 따른 기혼 여성의 취업 중단 발생 경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표 4> 출산휴가 이용 가능 여부에 따른 기혼 여성의 취업 중단 차이 (n=194)

출산휴가 취업 중단(%) 취업 지속(%) 계 (%)
Log-Rank

χ2
Wilcoxon

χ2
-2Log(LR)

χ2

이용 가능 19 (24.68) 58 (75.32)  77 (100.0)
15.96

***
13.49

***
22.60

***

이용 불가 61 (52.14) 56 (47.86) 117 (100.0)

*** p<.001, ** p<.01, *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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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육아휴직 이용 가능 여부에 따른 기혼 여성의 취업 중단 차이 검증(n=194)

육아휴직 취업 중단(%) 취업 지속(%) 계(%)
Log-Rank

χ2
Wilcoxon

χ2
-2Log(LR)

χ2

이용 가능  9 (18.75) 39 (81.25)  48 (100.0)
13.11*** 12.44*** 20.53***

이용 불가 71 (48.63) 75 (51.37) 146 (100.0)

*** p<.001, ** p<.01, * p<.05

나타났다(Log-Rank χ2=15.96, Wilcoxon χ2=13.49, -2Log(LR) χ2=22.60, p<.001). 

최종 관찰시점 바로 전 해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여성은 전체 194명 중 77명

(39.69%)로, 출산휴가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경력 지속 비율(47.86%)보다 경력 단절 발생 

비율(52.14%)이 다소 높았으나 출산휴가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경력 지속 비율(75.32%)은 

경력 단절 발생 비율(24.68%)에 비해 세 배 가량 높았다.

2) 육아휴직 이용 가능 여부에 따른 기혼 여성의 취업 중단 발생 경향

직장 내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에 따른 20〜30대 젊은 기혼 여성의 취업 중단 차이를 

살펴보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경우는 전체의 24.74%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취업 중단하는 비율이 낮았다(<표 5>). 이러한 육아휴직 이용 가능 여부에 따른 

취업 중단 경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Log-Rank χ

2=13.11, Wilcoxon χ2=12.44, -2Log(LR) χ2=20.53, p<.001). 비록 1년간의 시간이라 

하더라도 육아를 경험하는 취업 여성의 입장에서는 직장 생활을 더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도움이 됨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육아휴직 이용 가능 집단과 이용 불가 집단의 결혼 후 첫 취업 중단 발생 경향을 그림으

로 그려보면(<그림 6>),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었던 경우 생존율이 비교적 일정한 수준으

로 높게 유지되는 데 반해, 이용할 수 없었던 경우 취업 중단 위험률이 높아 같은 기간에도 

취업 중단 사례가 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분석 결과, 육아휴직 이용 가능 

집단의 최종 생존율이 0.7814(표준편차 0.0658)인데 비해 이용 불가 집단의 최종 생존율은 

0.4148(표준편차 0.0545)로 훨씬 더 낮았다.

두 집단 모두 결혼 후 10개월을 전후하여 혹은 결혼 후 24개월 즈음에서 생존율 감소 

경향이 두드러짐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보통 자녀는 출생으로부터 만 3세가 되기까지 부

모의 손길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육아휴직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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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육아휴직 이용 가능 여부에 따른 기혼 여성의 첫 취업 중단에 관한 

카플란-마이어 추정량

업 중단 위험은 덜 나타나지만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취업 중단 위험은 급격히 높아

져 결혼 후 20개월 즈음에는 거의 절반 가까이 취업 중단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결론 및 제언

이 연구에서는 결혼 당시 취업 상태에 있던 20〜30대 기혼 여성을 대상으로 결혼 후 첫 

취업 중단 경향을, 특히 첫 자녀 출생 여부 및 가족친화제도 이용 가능 여부에 따른 차이에 

주목하여 살펴보았다. 한국노동패널에서 최근 5년 이내(2002〜2006년) 결혼한, 혼인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여성 중 결혼 당시 취업 상태에 있었던 20〜30대 기혼 여성 194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카플란-마이어 추정량을 사용하여 결혼 초기 기혼 여성의 시간에 따

른 취업 중단 경향을 그려보고, 콕스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기혼 여성의 교육 수준, 혼인 

연령, 본인 소득, 첫 자녀 출산, 배우자 소득, 가구 소득, 직종, 근로시간, 가족친화제도가 

취업 중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자녀 유무별 취업 중단 경향을 그려봄에 따라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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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자녀 여성들의 첫 취업 중단이 주로 어느 시기에 일어나는지 확인할 수 있었으며, 출산휴

가 및 육아휴직 이용 가능 여부에 따른 기혼 여성의 취업 중단 발생 경향을 분석함으로써 

실제로 이러한 제도가 기혼 취업 여성의 취업 중단 발생 위험을 낮추는 유의한 효과가 있음

을 검증할 수 있었다.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20〜30대 기혼 취업 여성은 결혼 후 2년 반 이내에 절반 가까이 직장 생활을 그만 

둔다. 기혼 취업 여성이 결혼 후 첫 경력 단절을 경험하기까지는 평균 29.60개월이 소요되

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일과 가족에 있어서 성분업적 모델로 구성되어 있는 비율

이 높음을 보여준다.

둘째, 기혼 여성은 취업 중단을 고려할 때 다른 개인 요인이나 직장 요인보다 자녀 출산

의 영향이 가장 크다. 자녀를 출산할 때까지 일을 할수록, 직장 내 이용 가능한 가족친화제

도가 많을수록, 근로시간이 감소할수록 기혼 여성이 취업 중단을 경험할 확률은 유의하게 

낮아진다. 이는 직장 내 일․가족 양립이 적극적으로 지원될 때 기혼 여성의 취업 중단이 

유의하게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사회적으로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지원 시스템이 

보다 잘 갖추어져야 할 필요가 제기된다.

셋째, 기혼 여성의 본인 소득 증가는 취업 중단을 유의하게 낮추지만 배우자 소득 및 

가구 소득은 유의하지 않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기혼 여성의 취업은 배우자 소득을 

메우기 위한 보충적 수단이라기보다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자립의 의미가 크다. 기혼 

여성이 가족 역할과의 갈등으로 일시적으로 취업 중단을 선택하더라도 만약 자녀 양육 부

담이 줄어들면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넷째, 취업 중인 기혼 여성이 노동시장에서부터 이탈하는 주요 시점은 자녀를 임신중인 

시기이다. 특히 자녀 출산을 2〜3달 앞둔 시점에서 취업 중단 확률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기혼 취업 여성은 자녀 출산 전에 출산 이후를 대비하여 취업 상태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

다. 콕스 회귀분석 결과 첫 자녀 출산을 경험할수록 비취업으로의 이행이 낮게 나타난 것은 

출산까지 일하는 여성의 증가로 보기보다 출산 전에 미리 그만두는 여성의 비율이 높음으

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카플란-마이어 추정량을 사용하여 생존율을 분석하

였을 때 기혼 취업 여성 중 첫 자녀 출산 시점까지 혹은 첫 자녀가 만 1세 되는 시기까지 

직장 생활을 계속하는 경우 취업 지속 경향이 높게 나타난 결과는 이 시기에 집중적인 지원

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다섯째,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과 같은 가족친화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 기혼 여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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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중단 위험률은 유의하게 낮아질 수 있다. 전반적으로 가족친화제도는 본인이 이용할 

수 없다는 여성이 이용할 수 있는 여성보다 다수를 차지하였다.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비정규 계약직에 고용되는 경우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일 

수 있음을 고려하여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 연구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패널 데이터가 일반에 공개되기까지 기본적으로 2년이 소요된다. 이로 인해 2006

년 이후 최근 급격하게 변화한 가족친화제도의 확대에 따른 효과는 아직 분석할 수 없었다. 

합계출산율이 최저를 기록한 2005년 이후, 한국 사회에서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관심이 증

가하기 시작하였는데, 2006년부터 이전 시기와 현격하게 구분될 만큼 확대된 가족친화제도

에 따라 기혼 여성의 취업 중단에도 다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2006년 

이후 최근 경향을 반영하여 시기별 정책 도입 효과를 추정해 본다면 흥미로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이 연구에서 사용한 노동 패널 데이터에는 가사 분담을 단독 문항으로 다루고 있

지 않다. 이를테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증가한 활동 및 퇴직 이유를 묻는 문항에서 여러 보

기 중 하나로 자녀 출산 및 육아, 가사노동이 제시되는 방식이다. 후속 연구에서 만약 가사 

분담을 함께 포함하여 다룬다면 가족 내 남편과 아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다르게 가족 역할

을 수행하는지 분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이중노동 부담이 기혼 여성의 취업 

지속에 미치는 영향을 용이하게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결혼 당시 취업 상태에 있던 젊은 기혼 여

성을 대상으로 그간 상식선에서 기대되던 내용들을 현실 속에서 과연 그렇게 나타나는지 

보여 주고자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기혼 여성의 취업/재취업 양상에 

대한 종단연구가 보다 활발해져서, 실제 현실 속에서 나타나는 젊은 부부들의 일․가정 양

립 요구를 파악하고 그에 관한 정책 또한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연구들

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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